
<제3호 규정>

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

대한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을 재정하고 
이에 따라 집행합니다. 

제1조(목적) 
이 규정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 제5조(지부 및 
지회)의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부 및 지회의 구성 요건) 
지부는 회원 500인 이상, 지회는 시·구 100인이상과 군은 50인 이상으
로 구성한다.

제3조(지부 및 지회의 조직과 운영) 
 ① 기본 조직으로 지부(지회)장, 사무국장, 운영위원회를 두되 여건에 
따라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.
 ② 지부 및 지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중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
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단, 운영위보다 상급 의결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
기구의 의결로 대처한다. 
 ③ 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격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
으로 한다. 

제4조(창립준비위원장 선임 및 창립준비위원회 구성) 
 ① 지부 및 지회를 구성하기 위해 창립준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 
이 때 지부 창립준비위원장은 협회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
쳐 회장이 임명하고, 지회 창립준비위원장은 회장과 지부장 또는 지부 
창립준비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 이 때 임명장은 온라인 임
명장으로 수여할 수 있다.



 ② 창립준비위원장은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
야 한다. 창립준비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협회 이사회에 보고
하여야 한다. 

제5조(지부 및 지회의 승인 절차) 
 ① 지부 및 지회 승인은 승인 신청서(별첨 1.)와 회원명부(첨부 1.)를 
협회 이사회에 제출하고,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다. 
 ② 지부장 및 지회장 임명은 임명 신청서(별첨 2.)를 협회 이사회에 제
출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 단, 지부 및 지회의 부
지부장(부지회장)은 지부장(지회장)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
부  칙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. 

2024. 09. 25.



<별첨 1-1.> 창립준비위원회가 신청하는 양식

 지부(지회) 승인 신청서 

 지 부(지회) 명 :

 회 원 수 :       

 
 대한요양보호사협회 ㅇ ㅇ ㅇ ㅇ 지부(지회) 창립준비위
원회는 위와 같이 지부(지회)를 구성하였으므로 지부(지
회) 승인을 요청합니다. 

첨부1. 회원 명부

2024. ㅇㅇ. ㅇㅇ.

ㅇㅇ지부(지회) 준비위원장 ㅇ ㅇ ㅇ (인)
 

대한요양보호사협회 귀중
 



<별첨 1-2.> 기존 조직이 협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양식

 지부(지회) 승인 신청서 

 지 부(지회) 명 :

 회 원 수 :       

 

 ㅇ ㅇ ㅇ ㅇ협회는 대한요양보호사협회에 가입하고자 
하오니 ㅇ ㅇ ㅇ ㅇ 지부(지회)로 승인을 요청합니다. 

첨부1. 회원 명부

2024. ㅇㅇ. ㅇㅇ.

ㅇㅇ협회 회장 ㅇ ㅇ ㅇ (인)
 

대한요양보호사협회 귀중
 



<첨부 1.>

 회 원 명 부 

이 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(동,리까지) 연락처 근무처(휴직)

ㅇㅇㅇ 남 00.00.00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000 0000 0000



<별첨 2.>

 지부(지회)장 임명 신청서 

 성  명 : ㅇ ㅇ ㅇ(생년월일)

 신청지부(지회) : ㅇ ㅇ ㅇ ㅇ 지부(지회) 

 주  소 : 연락처 : 000 0000 000

 대표 경력

상기 본인 ㅇㅇㅇ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 ㅇㅇ지부(지회)
장에 임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2024. ㅇㅇ. ㅇㅇ.

신청인  ㅇ ㅇ ㅇ (인)
 

대한요양보호사협회 귀중


